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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타라나 버크가 성폭력 생존자, 특히 저소득층 충신의 젊은 유색 인종 여성들을 돕고 치유할 방법을 찾

기 위해서 미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감을 통한 임파워먼트”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투 운동은 생존자

들이 이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게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미투 운동은 삶의 여러 길목에 서 있던 생존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성폭력을 주류로 끌어올려 중요

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듦으로써 수천만 여성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고, 생존자에 대한 

낙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며, 치유할 방법을 찾던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운동의 맨 앞에 선 

생존자들과 함께, 우리는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의 일환으로 이러한 급

진적인 치유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며 만연한 성폭력을 조장해온 모든 시스템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1

“2015년 6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 광장 그리고 아르헨티나 전역에 있는 광장들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정체성, 그리고 깃발이 한데 모여 Ni Una Menos(아르헨티나 미투 운동)를 외쳤으며, 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

발점이 됐습니다. 이 외침은 기자, 활동가, 예술가로부터 비롯됐지만, 이것을 단체 행동으로 이끈 것은 사회입니

다. 아르헨티나 미투 운동에 전국 수천의 시민들과 학교, 정당을 비롯한 수백의 단체들이 함께 했습니다.”2

2017년 10월 미국 배우 알리사 밀라노는 트위터에 그녀의 성희롱 경험에 대해서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녀의 트

위터 메시지는 순식간에 퍼졌고 수많은 여성들이 동참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인들 또한 여기 동참했고 이는 

미투 운동이 대중에게 전례 없이 폭넓게 알려질 수 있게 했습니다. 배우 밀라노의 메시지는 24,063회 리트윗 

됐으며 54,454 좋아요를 받았습니다.3

2017년 11월 타임지는 70만 농장 노동자들4로부터 할리우드 여성들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300명 이상의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이젠 끝’이라 명명한 반성폭력 연대 행동을 

조직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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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의  글
UN Women 대표 품질레 음람보-응쿠카 씨의 리더십으로 반 성희롱 운동이 단체 내에서 확산되

고 활성화됐습니다.

본 출판물은 UN Women 안팎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의 노력과 협조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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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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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UN Women과 유엔 전반에 대한 지지와 검토를 해주신 유엔 여성 청소년 의회와 유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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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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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성폭력에 맞서는 전 지구적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해시태그 미투6로 소셜 미디

어의 힘을 활용해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고통

과 피해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성희롱은 꼭 필요한 것도, 재미있고 웃기는 것

도,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폭력과 권력 

남용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피해자

들은 요청해왔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

해왔던 기존의 권력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

며 피해자들은 ‘이제 그만’을 외칩니다. 몇몇 

의식 있는 기자들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진지

하게 경청하고 심각성을 찾아냈습니다. 정책, 

실천, 그리고 법적 변화가 뒤따라 이어져야 합

니다.

젠더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유엔 기

구인 UN Women은 성평등을 앞당기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성희롱 피해자들 옆에서 

그/녀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 대한 

요청을 지지합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도 성희

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UN Women의 이 출판물은 기업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바꾸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5, 11, 그리

고 16항 실현의 일환입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

된 틀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연구

의 권위자인 캐서린 맥키넌7 교수가 진행 중인 

작업과 제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출판물은 성희롱 문제에 관한 총괄 보고서

가 아닙니다. 이후에 더 많은 출판물이 나올 

것입니다. 본 문서는 정책 입안자, 고용주 그리

고 활동가들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 주제에 관련한 UN Women의 다양한 

작업들을 모았고 성희롱 관련 정책 및 실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여

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며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 합의와 규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유엔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와 

유엔 여성 청소년 의회에서 귀중한 목소리를 

내어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단체 모두 학대 

행위 피해자와 생존자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하며, 이들 모두의 조언과 바라는 바를 진지하

게 여기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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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범 정립에 필요한 당면 과제는 다음

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은 성과 젠더로 인한 권력의 불평등

의 문제이며 동시에 인종, 민족성, 나이, 장

애, 성적 지향 등을 둘러싼 불평등과 교차

되며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

희롱은 인권 침해입니다.

2. 성희롱은 다른 성적 가해 행위와 유사하며, 

그 발생 지점이 갈등 상황이건, 가정이건, 

거리나 다른 곳이건 마찬가지입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 ‘원치 않음’이 성희롱 문제 

이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4. 성희롱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해 행위에 반대하

고 피해자를 위해서 반복적이고 확고하게 

발언하는 일관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5. 즉각적이고, 적절하며, 대중에 알릴 수 있는 

형태로 가해자 처벌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뤄져야 합니다.

6. 실제로 성희롱 신고자들이 각 기관(학교, 직

장, 교통수단 등)이 평등 및 안전 보장의 의

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알아

야 합니다.

7. 교육과 캠페인을 포함해서 정책과 실천을 

실행해서 평등은 문화적으로 구성되며 기존

의 문화를 무화시키고 새로이 하려는 꾸준

하고 반복적 노력이 요구됨을 이해해야 합

니다.

8. 다양한 신고 경로를 마련하고 널리 알려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방법을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9. 사건의 제 3자 개입을 지원하고 이때 최소

한 즉각적인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0. 불쾌한 시선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며, 그것이 

불러올 피해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

와 변화를 지원하는 모든 개입을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녀들의 권

리에서 출발합니다.

위 내용이 UN Women에서 제시하는 성희롱 

해결을 위한 10가지 필수 요소입니다. 본 출판

물은 정책 입안자들이 성희롱 정책을 재검토 

및 수정에 필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반 성희롱 

특별법과 같은 성희롱 문제 해결에 관한 실천

들도 제안합니다.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UN Women은 강요된 

묵인을 과감히 떨치고 세상에 진실을 알려 “이

제 그만”이라 외친 전 세계 모든 피해자와 생

존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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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AGENDA 

2030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APDEL 지역개발촉진연합

CEB  사무총장 직속 최고위원회

CEB TASK

FORCE 

사무총장 직속 성폭력 문제 전

담 최고위원회 특별반

CEDAW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GR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일반 권고문

CRSV  분쟁 관련 성폭력

CSW  여성지위 위원회

EVAW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캄보디

아)

HIV/AIDS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후천면

역결핍증후군

HLCM 유엔 고위급 경영 위원회

ILO  국제 노동 기구

INGOS 정부간 국제 조직

IOM 국제 이민 기구

JJR 정의신속대응

LGBTQI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그리고 간성

LRA  
우간다 반군 조직 (신의 

저항군, 1987)

MINUSTAH  유엔 아이티 안정화 계획

NGOS  비정부 기구

OIOS  유엔사무국 내부감사실

OHCHR  유엔 인권 고위위원회 사무실

SDG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EA 성적 착취 및 학대

SGBV     성적 젠더 기반 폭력

SH 성희롱

SHA 성희롱 및 폭력

UN 유엔

UN WOMEN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유엔 기구

UNDP  유엔 개발 계획

UNESCO 유네스코;교육, 과학, 문화 유엔 

기구

UNFN   유엔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UNFPA 유엔 인구기금

UNGA 유엔 총회

UNICEF 
유엔 아동기금

USA 미국

VAW 여성에 대한 폭력

VAWP 정치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WHO 세계보건기구

WPS 여성, 평화, 그리고 안전

줄 임 말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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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

“무시 받던 이들의 반란8”

여성 신체에 대한 남성의 성적 권력에 맞서 싸우는 중대한 흐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며 지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부조리를 폭로한 미투 운동은 전례 없던 대중의 관심과 참여

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폭력과 학대에 대항하는 투쟁의 일환9으로서 아르헨티나의 

#NiUnaMenos10, 프랑스의 #BalanceTonPorc11, 이집트의 The First Time I Got Harassed I was…12, 

일본의 #WithYou13, 브라질의 #PrimeiroAssedio14를 포함합니다. 미국 전역의 맥도날드 노동자들

은 성희롱에 항의하는 파업을 조직했고15 전 세계 각지의 농장 노동자들16, 수녀들17과 비구니들18

도 대중 앞에 서서 학대 사실을 알렸습니다19. 그/녀들은 2006년 미투 운동을 처음 시작한 타라나 

버크20로부터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를 지목한 여성들 그리고 가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지목한 여성들 사이에 유대가 형성됐습니다.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지금까지 시달려온 트라

우마와 후폭풍에 대해 함께 드러냄으로써 편해

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중적 침묵에 저항

했고, 젠더 불평등 구조 속에서 여성들을 향해 

던져진 성적 표현들을 묵인해온 관행을 깨트렸

습니다. 대중의 이해를 촉구하고 정의를 추구

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들은 세상 앞에서 피 흘

리고 상처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언론인들은 여성들의 학대 피해 사실 

폭로에 응답하며 뉴미디어를 이끌었습니다.

여성들은 성희롱이 낳은 고통에 이름을 붙이면

서 연대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거나 용인하고 축소시키

는 것을 끝내야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녀들은 

성희롱이 드문 예외가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서 일종의 일상에 가까우며, 권력과 권

위를 가진 남성들에 의해 자행되는 경향이 있

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 그리고 힘없는 평범한 직원들도 사건에 

공모하거나 공모를 거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지금까진 성희롱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누구든 

지간에 여성들을 위협하여 묵인을 종용했습니

다. 그러나 이제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하던 그 

권력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면서 몇몇 유명 

인사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보호종20’이었던 

이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저질렀던 행동의 결과

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미투 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돌파구를 

만들고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사

소한 일도 예외적 일도 아닙니다. 불쾌한 시선, 

언행, 물리적 폭력과 강간에 이르기까지 어디

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은 여러 가지 형

태입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 모두가 성희롱의 피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남성이 동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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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22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5: 젠더 평등을 이

룩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권익 증진.23

목표 5.2 -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공적 사

적 영역에서의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 이

는 납치와 성적 그리고 다른 종류의 착취

를 포함함.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11: 포용하는, 안전

한, 탄력성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거주

지로 만들기24

목표 11.7 - 2030년까지 안전하고, 포용적

이며, 접근 가능한 녹지 및 공공장소를 모

두에게 제공할 것, 특히 여성, 아동,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16: 평화롭고 포용

력 있는 사회를 조성, 누구나 법에 쉽게 다

가갈 수 있는 환경 건설, 모든 면에서 효율

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 제도 구축.25

목표 16.1 -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및 관

련 사망률 모든 곳에서 대폭 줄이기.

특혜나 권력을 누린 것도 아니지만, 유해한 남

성성이 사회적 규범에 잔뜩 스며들어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여성도 성희롱 가해자일 수 있

습니다. 젠더 규범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권한을 성 역할에 따라 부여합니

다.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여성, 다른 남

성, 또는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 권한은 가

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남성이 성희롱 가

해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학대에 문

제 제기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타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피해자는 친

밀한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한 통제 능력

을 상실하게 됩니다21. 그녀들의 경험에 이름을 

붙이고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그러한 통제 

능력을 얻고 또 발휘하고자 합니다. 성적 관계

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 상실은 일상적이고 당

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그녀들의 진술에 대한 

부인과 거부는 흔히 나타나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의 좋은 의도에 대한 

짐작 또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온 것들을 

비판하고 이제 다른 국제적 질서를 요구하고 

정립하고자 합니다. 미투 및 유사 운동들은 심

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UN Women에서는 성희롱 문제를 정치적, 정

책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용감하게 대중 앞에 

서주셨던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분들에게 

뒤따른 비난과 2차 가해가 어떠했는지 잘 알

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출판물은 기획됐으며,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5, 11, 16항의 

실현의 일환이기도 합니다(글상자 참조). 이 과

정에서 성희롱 문제 전문가 캐서린 맥키넌 교

수의 연구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유엔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희롱 철폐 운동에 대한 서로의 강력한 의지

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의지에 동반되는 구

체적 실천에는 성희롱이 범죄 행위일 수 있으

며 특별법 제정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때 지식과 경험을 갖

고 있는 분들, 즉 생존자들, 성폭력 및 젠더 불

평등 관련 여성 운동가 및 전문가들에게 반드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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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판물은 성희롱에 대한 총괄 보고서가 아

닙니다. 기존 작업들을 보완하며 이후에도 출

판물이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 출판물을 통

해 저희는 지금까지 UN Women에서 진행해온 

성폭력 관련 다양한 작업들을 간략히 살펴보

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실천을 위한 하나의 틀을 제시합니다. 이는 반

폭력 및 인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규준

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UN Women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성희롱

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린 당신

을 믿고 당신 곁에 있습니다. 성희롱과 여타 

성폭력에 대해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 이 모든 것들을 철폐하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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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실천의 핵심 요소들

성희롱은 성 불평등 및 여성 차별의 한 형태인 동시에 이들을 재강화 시킨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

해서 다음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희롱 철폐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 젠더적 불평등을 없애

야 합니다. 

UN Women 성희롱 문제 자문 위원 캐서린 맥

키넌 교수는 저희 단체를 위해서 성희롱 문제 

대책 및 실천의 핵심 요소들을 제안했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그녀의 수십 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26, 맥키넌 교수는 이 핵

심 요소들이 정책 틀과 원칙에 녹아들어 있어

야함을 강조합니다.

a) 성희롱은 성적 젠더적 불평등의 문제인 동

시에 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b) 형사상의 문제가 아닌 이를 테면 직장 내부 

절차에서, 형사법의 일방적 적용 또는 형사

소송 절차를 따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

다.

c) 고발한 사람과 고발당한 사람 모두를 동등

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d) 젠더 불평등은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나이 

등을 둘러싼 다른 형태의 불평등과 서로 얽

혀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의 특성이 사건 

발생, 신고 대응, 구제 수단 마련 등 모든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핵심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UN Women에

서는 향후 성희롱 관련 작업들을 검토하고 갱

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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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성희롱 대책 및 절차의 핵심 요소들

A] 정책

1. 성희롱이 무엇인지 정의하세요. 일터 그

리고/또는 젠더 위계처럼 불평등한 권력 관

계가 저변에 깔려 있는, 성과 무관한, 젠더 

기반 차별로서의 인권 침해. 성희롱은 다양

한 형태를 띨 수 있는데 이는 강간, 다른 형

태의 위협적 신체 접촉, 강제 포르노 관람, 

음란물 소장 및 유통, 성적 언사 등이 포함

됩니다. 성희롱의 정의는 말 그대로 그 행위

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입니다. 성희롱을 사

소하게 만들거나(“짜증나는” 같은 단어를 쓴

다거나), 도덕적 잣대를 들이 밀거나(“공격

성” 같은 단어를 쓴다거나), 심리학적으로 

비하하는 단어의 사용(“굴욕적인” 같은 단

어)을 피하세요.

2. 젠더뿐만 아니라 인종, 민족성, 나이, 장

애, 국적, 종교, 그리고 빈곤 같은 다른 사회

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요소들로 인해 어

떤 사회 집단이 유난히 성폭력의 주요 표적

이 되는 구조화된 사회 불평등이 성희롱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성희롱의 정의

에 있어서 중요하며, 이는 가해자들이 신고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의 배치와도 관

련됩니다.

3. 고용 과정에서의 성희롱은 원치 않은 일

터 내 성행위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일터의 환경적 조

건으로서 끈질긴 또는 만연한 행위가 벌어

지고 있거나 또는 심각한 일회적 사건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2)일터 내 혜택에 대한 

대가성 또는 그것의 제안으로서, 또는 성적

으로 순응적이지 않을 때 일터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각 유형 모두 똑같이 중요

합니다.

4. 성행위가 성희롱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

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았음이 판단의 기준

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성

행위를 강요받았을 때 형사법 상 동의는 흔

히 판단 기준이 되지만 성희롱을 판단할 때

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의의 기준은 

평등의 기준이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B] 절차

5. 절차는 반드시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우

며, 다양한 지점에서 접근 가능해야만 성희

롱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집단이 실제로 이

용할 수 있고, 피해자를 우선하는 환경이 만

들어질 수 있습니다. 위협적이거나 복잡한 

절차는 지양해야 합니다.

신고를 꺼리게 만들기보다는 장려하기 위해

서 효과적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피해자와 자주 성희롱의 표적이 되

는 집단에게 성희롱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

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신고하지 않

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리적인 이유로 대개 

정당화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서 이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6. 절차는 반드시 균등해야 합니다. 쌍방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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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며 절차적으로

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가진 피

의자에게 변호사 또는 지지자가 허락된다면, 

생존자와 목격자에게도 변호사 또는 지지자

를 허락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이 목

격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변

호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가 관련 

문건을 언제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생존자

들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조사 

보고서의 복사본 또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

다면, 피해자도 동시간대에 그렇게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항소에 대한 접근도 평등하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7. 사건 관할 범위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두에 해당하고 동시에 시스템 내부

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이를 포함

합니다. 자문위원과 인턴을 포함한 고용 계

약의 어떤 형태도 시스템 내에서 면책권을 

결코 보장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피해자 

말고) 가해자가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는 피

해자는 성희롱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신고 사항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 또는 보복 

행위에 대해서 기관 차원의 고용주에 대해

서도 가능합니다.

8. 공소시효는 현실적일 필요가 있거나 아예 

폐지되어야 합니다. 성희롱 생존자들은 종종 

꽤 오랜 시간 동안 트라우마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외상 후 상태에 있을 그녀들에게 짧

은 신고 기간은 비현실적입니다.

9. 사건 조사는 기관의 권력 구조로부터 독

립적이어야 합니다. 조사는 반드시 조직의 

명령 체계로부터 분리되어 보이고 또 실제

로도 그래야 합니다. 생존자들이 신뢰할 만

한 신고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10.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쉽고, 간단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절

차들끼리 서로 겹친다거나, 관료적이거나, 

미로 같다거나 해서 평범한 직원들이 접근

하기 어려우면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을 제공

할 때는 절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를 가르치세요.

11. 임시적 조치가 제공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사건 계류 중에 언제든 활용될 수 있

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고 된 가해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지지하고 신고자에 대해 

섬세하게 반응해야 하며, 어떤 결론을 섣불

리 내려선 안 됩니다.

12. 절차는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일정 기한

을 정해야 합니다. 신고 후 1년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오는 것을 즉각적이라 하긴 어렵

습니다.

13. 신고 후 수집된 자료는 공식적인 조치

가 취해졌든 아니든 일정 기간마다 대중에 

투명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이는 절차가 정

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

만 자료의 내용은 생존자와 가해자 모두의 

교차적 정체성을 고려해서 세분화시켜서 공

개해야 합니다.

14. 소송을 시작하려면 보복 조치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제 3자와 목격자 신고를 

독려하려면 내부 고발자 보호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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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절차 및 진행에서의 업무 분담을 명확

하게, 일관적이고, 능률적인 방식으로 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그 바탕에 둬야 합니다. 

이는 비공식, 공식 과정 사이의 전환 그리고 

내부 절차와 외부 절차 사이의 교환을 포함

하는 바, 형사 기관도 이에 해당합니다. 생

존자들은 흔히들 비공식적으로 시작해서 공

식적 절차를 밟거나, 상담을 요청해서 점차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16. 기밀 보장의 원칙이 피해자에 대한 효

과적 구제책을 훼방 놓거나 기관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 은폐의 논

리로 남용되어선 안 됩니다. 기밀 보장은 반

드시, 그러나, 충분하게 생존자, 목격자, 그

리고 혐의가 있는 가해자를 각종 소문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할 만큼 견고하게 지

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조사

가 본격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17. 범죄학적 개념들이 사용되지 않아야 합

니다. 민간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잠재적 처벌은 교도소 수용을 포함하지 않

습니다. 무죄 추정, 범죄자 적법 절차 표준, 

동의,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제시의 책임, 

피해자의 성적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나온 

증거에 대한 피해자 측 이외 집단에 의한 

배제, 절차상 오류에 대한 피해자의 항소 등

은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피

고인과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던 지난 

과거의 일들을 고려하는 것이 젠더와 교차

적 차별 접근에 매우 적합합니다.

18.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에서와 마찬가지

로 증거 우위의 증명(증언이 거짓일 가능성

보다 진실일 가능성이 단 1%라도 더 높다

면 진실된 증언으로 판단하는 것)을 활용합

니다.

19. 행위의 심각성 수준에 맞춰서 처벌도 

달라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격

리 또는 해고 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단지 

피해 당사자를 피해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가해자 부서 이동에 그쳐선 안 됩니다. 생존

자는 가해 표적이 된 한 집단의 구성원 한 

명입니다. 가해자 관련 기록들을 확보하십시

오

.

20. 성희롱 관련 민원 심사 및 평가자 그리

고 상담가는 교육을 받은 전문가여야 할 것

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가장 최신의 기준을 

적용해서 그 실질적 효과성과 성과를 평가

해야합니다.

21. 편안한 환경에서 양측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청문회 자리를 여세요. 청문회를 주

재하는(개인이든 단체든) 측에서 증언 및 신

고 내용을 듣고 제재 방법을 권고하세요.

22. 합의는 허용됩니다. 관련 자료뿐만 아니

라 고소인과 피고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

리고 고발된 혐의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

세요.

23.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잔인한 학대 사

건들의 경우에는 비공개 합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반복적이었거나 

잔인했다는 사실이 기관에는 알려졌지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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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러

한 피고인의 행위가 합의 이후에 발생했다

면, 비공개 합의는 무효입니다.

C] 문화

24. 위의 원칙들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희롱이 해당 기관의 조직 이념에 위배된

다고 주장하는 대중들의 거센 저항과 무시

할 수 없는 압력을 조직의 수뇌부에서 적극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 여성들을 고위 권력직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평등 규범에 부합하며, 이는 남성 지배

적이고 엄격한 상하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

키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26. 예방은 투명한 책무성 그리고 조직 및 

시스템 전반의 평등 증진 여부에 달려 있지 

면책이나 은폐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사건 및 실태 관련 종단 자료를 수집 및 분

석하면 조직 내에 변화가 생겼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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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불평등

성희롱은 권력 불평등의 한 표현이자 그것을 재강화합니다. 힘 있는 자는 그가 가진 권력을 이용

해 어떤 것(취직, 승진, 모임 참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서 성희롱을 저지릅니다. 

또한 성희롱은 특정 거래라기보다는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어떤 

일정한 패턴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회적 사건의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은 

종종 순응과 복종 그리고 성 불평등을 동반하며 이는 일터, 교육 기관, 주택 또는 공공장소에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 민족성, 이주, 나이, 장애, 성 정체성, 이외 다양한 요

인들 또한 권력의 분배, 성희롱 문제 및 그 해결에 영향을 줍니다. 

자신의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성들

은 일터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이며 그래서 자

주 성적 학대에 노출됩니다. 성희롱은 성적 취

향과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일 수도 있습니

다. 인종, 민족에 대한 오해와 기대가 성희롱으

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 선입견, 권한을 형

성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권력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조리 있게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힘없는 자들을 믿어주지 않는다.” 

– 캐서린 맥키넌

권력은 권위와 신뢰를 만들어 주고, 다른 이들

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성희롱에 관한 책무성은 여전히 쓰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논란입니다. 몇몇 힘 있는 자들

이 나가 떨어졌고27, 학대 행위에 대한 고용주

의 책임이 주목 받고 있으며, 조직 문화 변화

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각성이 높아져갑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이들이 성희롱을 저지르

는 만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부인하고 축소

할 때 피해자의 목소리와 진술보다 더 강력한 

문화 자본을 획득합니다. 힘 있는 자들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더 믿어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28

가해자를 지목한 피해자 여성들에게 그녀들의 

동기와 의도에 대해서 묻는 척하면서 피해자들

을 조직 내부의 또는 대중의 의심 대상이 되도

록 합니다. 경험에 대해 발언할수록 멸시, 조

롱, 그리고 2차 피해를 겪게 됩니다. 명예훼손 

혐의 소송에 피소되고 모국으로부터 추방당하

기도 합니다. 여전히 가해자를 지목한 여성들

이 그런 행동을 한 데에는 그녀들이 어떤 다른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악의를 가

지고, 뭔가를 혼동해서, 또는 유머 감각이 부족

해서라고 많이들 오해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들이, 예를 들어 

강간 사건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지목했을 때, 

특히 날카롭고 적대적인 방식으로 젠더화된 가

정들을 들이밀면서 드러납니다. 여성의 언어와 

기억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식의 태도는 

사회 저변에 만연한 끈질긴 편견으로서 강간, 

아동 학대, 성희롱 등을 포함한 성폭력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 체계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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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자료

∙ 유럽연합에서 실시한 42,000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최소 15세 이후 2명 중 한 명(55%)은 

성희롱을 경험했고, 응답자 다섯 명 중 한 명(21%)은 최근 12달 이내에 성희롱을 당했습니

다. 15세 이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 중 32%는 일터에 가해자가 있었는데, 이는 

직장 동료, 상사, 또는 소비자를 말합니다.30

∙ 남아프리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77%가 직장생활 도중 성희롱을 경험한다고 응답했

습니다.31

∙ 호주 여성들의 약 2명 중 한 명(53% 또는 5백만)은 일생동안 남성 또는 여성 가해자로 인한 

성희롱을 경험했습니다.32

∙ 약 2억 4천 6백만 명의 소녀, 소년들이 학교 폭력을 매년 경험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성폭력, 성희롱, 성착취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33

∙ 방글라데시의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여대생의 76%가 성희롱을 경

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34

∙ 스페인 대학생의 62%가 어떤 형태로든 젠더 기반 폭력을 대학 캠퍼스에서 보았거나 경험했

습니다.35

체제 전반에 만연한 이러한 믿음들로 인해서 

성 불평등 문화에 대한 확고하고 광범위한 변

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의 폭력 철폐에 대한 협약 5조에는 회원국들

이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협약 제 5조29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하나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

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

양식을 수정할 것

성희롱은 사적 장소와 공적 장소를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으며 공식, 비공식 기관, 교육 및 

취업, 비정부 기관과 유엔에서도 나타나고 있

습니다. 대중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

자와 생존자가 가해 행위를 지목할 수 있는 힘

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직도 성희롱

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활동

가, 학자, 피해자, 생존자를 포함해서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경청

해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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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의 약 3분의 2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어떤 형태의 위협이

나 학대를 당했습니다.36

∙ 2016년에 5개 지역 3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의 82%가 

성차별적 발언, 제스처, 이미지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성적으로 모욕이나 위협당한 경험이 있

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폭력이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됐으며, 그 중 거

의 절반(44%)은 그녀들 또는 그녀들의 가족들에 대한 살해, 강간, 폭력, 납치 위협을 받았습

니다.37

∙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한 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운전자 여성 중 27%가 어떤 형태의 성

희롱을 경험했습니다.38

∙ 르완다, 키갈리에서 이뤄진 기초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55%가 어두울 때 통학하는 것이 두

렵다고 응답했습니다.39

∙ 파푸아 뉴기니, 포트 모레스비에서 UN Women이 2013년에 실시한 탐사 연구에 따르면 최

소 90%의 여성과 소녀들이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승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리고 버스 안에서 성희롱을 경험했습니다.40

∙ 호주 대학생 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여성의 32%가 학내 또는 통학 도중에 성

희롱을 경험했지만, 남성의 경우 17%에 불과했습니다.4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3명 중 1명꼴42

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었

습니다. 연인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희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희롱을 포함시킨다면 수치는 크게 상승할 것

입니다. 이는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을 포함해서 여성에 대한 전 세계적 폭력을 포

괄적으로 집계할 수 있다면 아마도 3명 중 1

명보다 월등히 높은 기록을 보일 것을 시사합

니다.

성희롱은 그저 잘못된 생각을 가진 또는 악의

를 지닌 일부 개인들이 벌이는 악행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만연한 성희롱의 실태 그리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공공연한 묵인은 구조적

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넓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분배 문제, 즉 

대부분의 권위, 의사 결정, 그리고 신뢰를 남성

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으로 귀결됩니다. 이것

은 차별입니다. 성희롱을 비롯한 다른 성폭력

이 종식되고 지속 가능 개발 계획이 실현되려

면 이러한 불평등의 문화와 사회 구조를 인식

하고 해체해야만 합니다. 성희롱은 피해를 입

히고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불쾌한 시선, 언행, 

그리고 강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발생합

니다. 성희롱은 작거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진지한 관심과 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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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입니다. 성희롱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성폭행, 성착취, 그리고 성적 학대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폭력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비밀로 

하고 극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이나 심리치료사

들에게만 털어놓게 되는데, 이는 그녀들이 어

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 경험에 대해 말

하는 것만으로도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 판단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 행위를 고발하거나 가

해자를 지목할 용기를 낸 여성들은 너무나도 

잦은 사람들의 불신이나 진술에 대한 의심과 

마주해야 하고,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과 바라

는 바를 사소하게 여기거나 무시 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심지어 보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

희롱을 저지른 남성이 응당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성공적이기 어려웠는데, 이는 

가해자의 주변인들부터 성희롱을 쌍방이 즐겼

고,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었으며, 그저 유머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성희롱 피해에 대해 논의해야 할 자리

에서 대화의 초점이 (피해자) 여성의 유머 감

각 부족이나 직장에서 개념 부족, 예를 들어 

일반적 남녀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옮

겨 갔습니다.

유엔에서도 성희롱 고발 사례가 있었으며, 피

해자들은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UN Women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고발되어 우

리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43

제도적 문화적 규범들뿐만 아니라 권력 차이로 

인해 여성들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구성하는 행

위들을 묵인해야만 했습니다. 묵인은 허용도 

용납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입니

다. 여러 면에서 힘없는 이들이 변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규범들이 성적 학대 행위

들을 용서하거나, 부인하거나, 은폐해왔습니다; 

이러한 규범들이 성적 학대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동시에 구현되는 구조적 젠더 불평등

이라는 틀을 만들고 지속시켜온 것입니다. 이 

규범들은 남성의 성적 욕망은 원초적으로 공격

적이며 여성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야 한다는 요청이 2030 아젠다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력과 차별로서의 성희롱

성희롱을 차별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그리

고 젠더 기반 폭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몇몇 국가적 기준들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등 세계 각지

에서 마련한 지역적 합의와 규약에 이런 내용

이 담겨있습니다.

∙ 라틴 아메리카 - 파라 협약: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젠더에 기반해서 사망 또는 

물리적, 성적, 심리적 피해 또는 고통을 

여성들에게 겪도록 하는 공적 또는 사적 

영역의 모든 행위로 이해된다.44

∙ 아프리카 - 마푸토 규약: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물리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고, 이때 

그러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위협도 이에 

포함된다. 사적 혹은 공적 삶, 평화 기간 

또는 분쟁 지역 또는 전쟁 중에 

임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행위를 벌이는 것도 포함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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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이스탄불 협약: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 침해이자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서 젠더에 기반을 둔 

모든 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에게 물리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피해 또는 고통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벌이겠다는 위협 및 압박, 그리고 자유의 

임의적 박탈을 포함하고, 이는 공적 또는 

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6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에서 마련한 성폭력 및 

후속 피해 대응 방침은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

력 철폐를 담고 있습니다.47 미국에서는 성희롱

을 직접 언급한 법 초안을 마련하여 정치권에

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고자 합니다.48

유엔 총회, 인권 위원회 그리고 여성 지위 위

원회에서 제시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대

한 권고안들을 각국 정부들이 채택했습니다. 

이는 문제 예방 및 대응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조치를 당부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에 관한 특정 권고안49이 포함됩니다. 성희롱 

문제는 여성 언론인50 및 정치권 여성51에 대한 

온라인 안전 문제라는 맥락에서도 중요하며, 

사이버 괴롭힘과 사이버 스토킹52에 대한 조치

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권 위원회를 비롯해

서 인권을 다루는 여러 유엔 기구들에서는 회

원국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과 소녀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

응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5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은 국

제 조약으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 구성 요소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 의미와 적용에 대한 감독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초안

을 마련한 이 조약은 189개국에 의해 비준되

었고 성 불평등에 대한 세계 협약을 구성합니

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권고

안 19조54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성들을 굴

복시키고 억압해 온 젠더 기반의 폭력의 한 형

태이자 구체화로 규정합니다. 11조는 성희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합니다.

19조 11항 17번째 단락 - 직장 내 성희롱 

같은 젠더 기반 폭력에 여성이 노출되는 것

은 고용 평등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19조 11항 18번째 단락 - 성행위는 원치 않

는 신체 접촉 및 접근, 성적 언행, 포르노 보

여주기, 말 또는 행동을 이용한 성적 요구 

등의 성적인 행위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모욕적일 수 있으며 건강과 안전 문

제를 야기한다. 이를 여성이 거부할 때 본인

의 직업, 채용, 승진 또는 적대적 근무 환경

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경우 이는 명백

한 차별에 해당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은 첫 

번째 권고안 발효 후 25년 뒤 새 권고안을 제

시했습니다. 일반 권고안 35조55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젠더에 기반 한 속성을 갖고 있

음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협약 위원회 및 여타 

국제 인권 관련 기관의 진행 상황, 그리고 국

가, 지역, 국제 단위에서 이뤄진 발전 내용들을 

바탕에 뒀습니다.56 여성 정치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성희롱 문제 관련 언급도 포함시켰습니

다.

노동법이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비공식 분야에

서 특히 성희롱 문제는 복잡성을 띱니다.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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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동자들은 권력 남용에 훨씬 취약한 위

치에 있고 대부분 여성들인 이곳에서 그녀들의 

경험과 피해 사실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수준으

로 인식되거나 기록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

지어 아주 기본적인 처벌 기관도 부재합니다. 

공식 분야57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는 다르게 

심지어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생리혈이 흐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개

방된 공간에서 성적 학대에 취약한 채 방치되

어 있기도 합니다. 고용주의 가정에 거주하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고 동료가 없는 가사 노동

자들에게 성희롱은 일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신고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공식적 경로가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

황도 불가능합니다.

성희롱은 정서적 고통, 불면증, 초조함, 성폭력

에 의한 물리적 상해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성행위를 거절했을 때 피해자들은 취직이나 승

진을 못하게 되거나 트라우마 없이는 공공장소

에 드나들 수 없게 됩니다.

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시키

는 피해는 개인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결과적으

로 그 대가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조직 그리고 

사회에서도 사회적 비용과 공공 서비스 등을 

통해서 크게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입

장에서 보면 성희롱 사건 때문에 퇴사와 결근

이 늘어나게 되어, 개인과 조직 능률이 떨어지

고, 신고 건 조사 관리에 시간이 소모되며, 소

송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법적 비용도 듭

니다.58 자료59에 의하면 성희롱이 만연하면 사

업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60 국제 노

동 기구에서는 2019년에 채택할 예정인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고 있

습니다. 이는 성희롱과 가정 폭력을 포함한 일

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문제에 대한 의무를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교, 대학을 포함한 교육 부문에서는 성희롱

은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습을 저해시킵니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학대 행위는 피해자가 

공부하기 어렵게 만들고 낮은 집중력과 저조한 

학업 성취로 이어집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적으로 침해당한다는 것 자체가 학습에 정면  

충돌합니다. 특정 수업들 또는 학업 자체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단위 정책들

189개국이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협약을 비

준했습니다. 하지만 35개국에는 성희롱 대책 

법이 없고, 59개국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이 없으며, 123개국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성희

롱 관련법이 없고, 157개국에는 공공장소에서

의 성희롱 관련법이 없습니다.61 나라마다 큰 

차이는 있지만, 인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는 

관련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은 학교와 대학 생활 그리고 일터를 황

폐화시킵니다. 교육 부문에서 바베이도스, 캄보

디아, 카보베르데 등의 국가에서는 초중등 교

육에서 성희롱 관련 워크숍 등의 특정 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 자

메이카에서는 젠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자 하

며 그리스에서는 인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62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

해 몇몇 나라들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멕시코

는 공공장소 디자인에 여성과 소녀들의 참여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중교통에

서는 여성의 안전과 성희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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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2013년에 제정된 성희롱 특별법

∙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예방, 금지, 대응)법, 2013은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

니다. 본 법안은 사적, 공적 영역 모두에서 조직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모든 직장을 포함하며, 연령이나 

고용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가사 노동자들도 본 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성희롱 사건 대응을 위해 내부 및 지역 고발 위원회의 형태로 해결 

절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제공하도록 

합니다.63

∙ ‘이브 티징’이란 표현은 남아시아 국가들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남성들이 벌이는 성적 가학 

행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중문화에서 이브 티징은 관계를 트는 일종의 ‘추파 던지기’로 정당화되거

나 무해한 것처럼 다뤄집니다. 그러나 인도 법은 이러한 행위를 폭행으로 규정합니다. 2013년 벌어진 

한 젊은 여성65에 대한 집단 강간에 이은 살해 사건64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고, 

많은 나라의 여성들이 성폭력 관련 인도 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산성 물질을 이용한 신종 

폭력(실제 또는 시도), 여성의 옷을 벗기려는 행동, 관음증과 스토킹 등을 포함합니다. 성희롱도 폭행

에 추가됐고, 이는 원치 않는 명백한 성적 행위, 강제로 포르노 보여주기와 성적 향응 요구를 포함합

니다.66

성희롱 관련 특별법이 도입되거나 현행법을 개

정한 나라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베이도스와 

프랑스에는 성희롱 특별법이 새로 도입되어 적

용되었습니다.67 카메룬, 크로아티아, 사이프러

스, 독일, 아이티에서는 성희롱 관련 조항을 추

가하기 위해 형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캄보

디아, 이란, 리투아니아에서는 인권, 차별 금지 

또는 노동법에 성희롱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어적 성희롱을 포함한 포괄적 

법이 있어서 구속을 포함한 처벌이 가능합니

다. 캐나다와 리투아니아에서는 고용주와 교육 

기관이 반드시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

며, 이를 어길 시에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습니

다.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에스와티니(전 스와

질랜드), 말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

희롱 관련 법 초안을 고려 중입니다. 덴마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케냐, 한국, 아랍에미리

트에서는 온라인 성희롱 관련 법 도입을 모색 

중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

제는 제한적이지만, 몇몇 나라 및 도시에서는68 

관련 규제가 존재합니다. 벨기에 국법은 공공

장소 성희롱을 처벌합니다.69 또한,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필리핀의 도시들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이 채택됐습니다.70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는 교육 캠페인을 요청합니다.71

많은 나라들에는 성희롱 신고 접수를 맡고 있

는 독립된 평등 관련 단체들, 공익 기관들 또

는 국가인권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호주 인권  

위원회는 얼마 전(2018년에) 제 4차 성희롱 관

련 전국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지아와 한국에는 공공 기관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본에

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승진 심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를 반영합니다. 케냐의 한 프로

그램은 (섭취하는) 차 산업계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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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성희롱 문제 해결을 모색해 온 고용주들은 성희롱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교

육을 제공합니다.

최근 성희롱 예방 교육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정적 영향을 끼쳤

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72 몇몇 고

용주들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조직 내 행

동 및 문화를 개선하기보다는 단지 필수 교육 

이수 조건만 충족시켜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문제 대응에 있어서 별다른 성

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미한 처벌(대화 한 번, 

편지 한 통)을 할 경우 성희롱이 굉장히 사소

한 문제에 불과하며 심각한 제재 조치 없이 넘

어갈 수 있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

엇인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문제

입니다. 수단에 상관없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효과가 증명된 어떤 해결책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를 걸어 

볼만한 좋은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전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효과적인 순서로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a)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직장 동료들 간 

상호 신뢰 조성,

b) 분명하고 용감한 리더십,

c) 제 3자들이 문제 상황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지목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지원. 

제 3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야기하거

나, 동료와 상의할 수 있음,

d) 일터 맞춤형, 면대면, 상호작용 있는 교육 

제공. 최소 몇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반복

해서 제공. 권력과 성규범과 관련된 뿌리 

깊은 문화적 규범을 단기성/1시간짜리, 일

회성, 온라인 교육으로 결코 바꿀 수 없음,

e)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 

여성 관리자가 많은 일터일수록 성희롱 신

고율 낮음. 이러한 직원 인구 분포가 젠더

에 따른 권력 분배에 변화를 일으킴. 하지

만 조직 내에서 권위를 갖지 못하고 차별 

당하거나 권력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권력과 권위를 직접 행사해보면 

바뀔 수 있음. 이는 원주민, 성소수자, 소수 

인종, 젊은 또는 나이든 직원, 장애인 등도 

포함,

f) 신고를 장려할 것. 신고를 원하는 이들이 택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줄 것. 여러 

가지 경로 중에서도 피해자들은 보통 얘기 

꺼내기 편한 상대를 택함. 가해자의 이름, 

사건 발생 횟수 및 날짜 관련 피해자 진술

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만약 동일한 가해자

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기존 비공식

적 기록은 공식 신고가 요청 또는 이뤄지기 

전까지 제 3자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이

를 공식 신고의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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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성희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 분

석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희롱에 대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용인입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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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의 성희롱,

성적 착취, 그리고 성적 학대     

유엔에서 성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을 이끄는 UN Women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성과 여성 간

의 구조적 불평등의 표현으로 바라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는 우리 단체의 이념과 사업의 

핵심입니다. UN Women은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 확립이 평등을 이룩하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며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해자의 

책임 회피를 없애고자 합니다.

유엔에서는 성희롱(SH)과 성적 착취 및 학대

(SEA)가 구분되어 있어서 신고 및 정책 영역에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SH

는 직원들 간 성적 가학 행위이지만 SEA는 유

엔 직원(또는 유엔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는 

모든 기관의 직원)이 유엔 외부에 대해 벌인 

성폭력 가해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뿐만 아

니라 성적 착취와 가해 행위 대응 절차 및 정

책 틀을 유엔은 마련했습니다. SEA에 관한 피

해자 권리 접근법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UN 

Women은 성희롱 피해자 권리 헌장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SEA에 일치할 것입니다. 유엔 사

무총장 직속 성폭력 문제 전담 최고위원회 특

별반(CEB Task Force)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다

음과 같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학대 및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역사적 불균형과 남성 지배적 문화가 

정부, 사적 영역, 국제기구 그리고 심지어 시민 

사회에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

다.” 

- CEB Task Force74

성희롱 문제는 성폭력 문제 전담 사무총장 직

속 최고위원회 특별반에서 담당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전

략76을 수립하고 성적 착취 및 가해 행위의 피

해자 권리 특별 보호관77을 임명했습니다. 사무

총장 소식지에서는 성희롱 및 성적 착취에 대

해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78 

CEB Task Force

2017년 11월, 유엔 최고위원회의 후원 아래, 

사무총장은 CEB Task Force를 유엔에 마련했

습니다. 이 절은 얀 비글 유엔 사무차장이자 

CEB Task Force의 대표이자 최고위급 경영 위

원회 대표와 그녀의 팀이 작성했습니다.

CEB에서 내놓은 성명서(2018년 5월)79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 피해자 중심

적 지원 강화, 그리고 안전하고 포용하는 일터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10월에 최고위 경영 위원회에서는 CEB를 대표

해서 다음 내용을 채택했습니다.

∙ 이 성희롱 대책 모델은 모든 유엔 조직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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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이를 통해 유엔 조직들 전반에 걸쳐 

성희롱 정책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모든 

유엔 기구가 공동의 조화로운 정책 틀을 일

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성희롱 가해 사실 기록 심사의 “명확한 확

인” 절차를 통해 성희롱 가해 사실이 있는 

인물에 대한 유엔 기관에 재임용을 피한다. 

기록 지침에 따라 성희롱 혐의 사실이 있었

지만 조사가 지연되었거나 사건 해결 이전에 

휴직 또는 퇴직한 이들도 포함한다.

∙ 적기에 정확한 신고와 증거 기반 정책 마련

을 위해 유엔 전반에 걸친 자료 수집 및 분

석 방법을 개발한다. 이는 유엔 직원들에 대

한 설문 결과도 포함한다(아래 참조).

∙ 지원 기구 마련을 위해 이뤄진 2018년 11월 

CEB Task Force와 인도적 지원 기간 간 상

임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해서 유엔의 성희롱 

피해 조사 기구의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다.

∙ 유엔 내부 및 관련 이벤트에서의 성희롱 예

방을 위한 행동 규약 초안을 마련한다.

∙ 최선의 해결 방법 틀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 

상담전화/핫라인을 평가한다.

∙ 31개 유엔 기구 및 관련 조직들의 직원 및 

참고인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유엔은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범기관 차원

의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사무총장은 신속대

응팀을 임명해서 문제 대응에 나섰으며 고위 

관리자들도 대응에 열을 올리고, 직원들을 위

한 관련 지침, 정보,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으

며, 혐의 사실이 입증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절

한 징계 조치를 확실히 취했습니다. 우리 유엔 

사무국은 증거에 바탕을 둔 강력한 정책 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이 

채택된 정책 모델과 소통과 교육을 통한 직원

들의 의식 함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일례

로 2018년 10월말 기준 17,500명이 넘는 직원

들이 1월부터 실시한 의무 교육을 이수했습니

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훈련된 인원이 근무하

는 24시간 운영 다언어 사무국 상담 전화는 

2018년 2월에 개설되었고 성희롱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된 건 모두에 

대해 적시에 조사를 진행하여 공정적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부터 모

든 신고 건을 조사하고 최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조사 특별팀에 새

로이 채용된 인원 대부분 여성입니다. 성희롱 

관련 특별 교육은 전 직원을 상대로 실시됩니

다. 성희롱의 실태, 속성, 경험에 대한 직원 인

식 조사를 실시하여 증거에 기반 한 정책 및 

지원 대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성희롱 문제 해결 노력은 보다 

넓게는 문화와 리더십에 연관된 조직 혁신에 

관련됩니다. 인사 관리팀, 의료팀, 윤리팀, 교육 

및 직원 상담팀 모두 힘을 합쳐 문제에 초부서

적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을 비

롯한 유엔 안팎과의 협력은 특히 정보 공유와 

강화된 노력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성희롱 철폐를 위한 친구들의 모임

2018년 9월 유엔 회원국들이 뉴욕에 모여 성

희롱 철폐를 위한 친구들의 모임을 창립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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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성희롱 철폐를 위한 그들의 노력과 

공동 대응이 큰 결실을 맺을 것을 보장합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케냐가 설립한 이 

모임에서는 참가국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

니다. 각국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뤄진 이 

토론을 통해 친구들의 모임은 유엔 안팎에서의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성희롱 철폐를 향해: 

미투 시대, 변혁의 본질과 당면 과제 25

성폭력 문제에 대한

UN Women의 대응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UN Women의 대응 노력은 UN Women의 2018-2121 

전략적 계획 보고서에 명시된 것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에 관한 주제별 기준 설정 작업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출판물의 다음 절에서는 그 범위를 다룹니다. 맥키넌 교수가 제시

한(본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핵심 요소들은 성희롱, 성착취, 그리고 성적 학대에 대한 UN Women

의 향후 작업들의 기본 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유엔과 UN Women 안팎 

전문가들의 목소리들이 한데 모여서 시스템 안팎에서의 노력을 빚어낼 것입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예방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 세계에 가장 만연한 인

권 침해의 하나로서 젠더 불평등, 차별, 유해한 

문화적 사회적 규범에서 비롯됩니다. UN 

Women에서는 법과 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양질의 생존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력함

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 단체는 기관 차원의 규범과 사회

적 규범을 바꾸고자 하며, 개개인의 마음가짐

에 변화를 만들어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이들

의 노력에 인권과 평등이 그 중심에 서길 바랍

니다.

UN Women은 초기관적 문제 대응의 틀을 마

련해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며
80, 이는 성폭력의 근본 원인, 위험 요소 및 예

방 조건들을 이해하는 증거 중심의 접근법입니

다.81 또한 이는 개별 국가, 지역, 공동체, 업계 

또는 분야를 넘어서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취

할 수 있는 성희롱 철폐 방법의 지침을 제공합

니다.

이처럼 성희롱 예방에 대한 포괄적 접근법에 

있어서 제도적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

다. 공적이건 사적이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

건, 제도들은 흔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근저에 있는 차별과 젠더 불평등을 구성하는 

해로운 태도, 믿음, 그리고 실천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들이말로 성희롱과 여성

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가능케 하는 사

회 구조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며, 해

로운 사회 규범이 존속하여 그러한 생각과 행

동들을 재강화 시키는 곳입니다.

UN Women은 각 분야 또는 맥락에 맞는 지침 

개발에 도움을 드리고자 성희롱 및 성적 학대 

예방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주요 

연구 및 실천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

다.

∙ 학교 관련 젠더 기반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 지침(유네스코와 함께)82

∙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과 스포츠 안내서

(유네스코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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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디어 안내서(유네스코

와 함께)

∙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에 관한 지침서

제도적 변화의 밑바탕이 되는 두 원칙은 피해

자 중심성과 인권 기반 접근법으로, 여성의 권

리, 요구, 그리고 바라는 바를 최우선으로 상정

하며, 그녀들의 안전과 자율적인 의사 결정, 그

리고 비밀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은 교차적 접

근법을 통해서 인종, 나이, 장애, 성적 지향, 계

급,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해서 구성됩

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제도적 접근은 성희롱 및 

성적 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포함하

며, 이는 확고한 고위 간부들의 리더십을 필요

로 합니다. 무관용은 실천과 문화인 동시에 우

리가 지향하는 원대한 이상입니다. 이는 다음

을 필요로 합니다.

∙ 젠더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제도적 구조를 

재조정하고 의사 결정 기구 및 절차에 여성

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한 정책, 규

약, 지침을 마련하여 성희롱 및 성적 가해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함.

∙ 성희롱 및 학대 경험을 한 여성 및 소녀들에

게 조직 내에 또는 추천할 수 있을만한 경로

로 지원 서비스(의료, 심리적, 안전, 법적 요

구를 위한) 제공

∙ 가해자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효과적

인 신고, 조사, 처벌 대책 마련

∙ 생산된 내용, 메시지, 제품(뉴스, 엔터테인먼

트, 커리큘럼, 광고, 교육)에 대한 평가

∙ 개인이나 그/녀들의 공동체에서 차별, 불평

등, 남성성, 젠더 기반 폭력과 연관된 유해한 

태도, 믿음, 실천들을 살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하고 제 3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긍정

적인지를 알게 하는 능력 필요

정치권 여성에 대한 폭력

정치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느냐는 문제는 젠더

에 따른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여성들은 성희

롱, 성적 학대, 그리고 폭력을 수도 없이 경험

합니다. 여성이 공인이 되면 그녀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습니다. 그녀들이 의사 결정에 참

여하는 것만으로도 기존 정치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여성들이 성희롱 경험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하면 그녀들 스스로가 위험

을 무릅쓰고 그 직업을 택했다는 것을 상기시

키며 사람들이 그녀들을 침묵시키려듭니다.

폭력은, 그러나, 정치적 절차와 제도에 발붙일 

수 없습니다. 각국의 정책과 법적 틀로 자주 

번역되는 국제적 합의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치

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83 여성들이 사회 정책이 만들어지는 

공적인 삶에 기여할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다수

의 회원국들은 의사 결정에서 성별 균형 및 여

성의 평등한 정치 참여 권리에 관한 목표를 달

성하지 못했거나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

다.84 세계적으로 국회의원의 25%만이 여성입

니다.85 이 수치가 역대 최고이긴 하지만 매년 

고작 0.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의사 결정 영역에 없다면, 젠더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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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우리가 이룩해냈

던 것들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정치권 여성에 대한 폭력(VAWP)이 여성의 정

치적 권력 행사를 막는 주요 방해 요인이라는 

점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또

는 지방 정부같은 정치적 기관에서 내놓는 정

책이나 성과를 약화시킵니다.86 증언과 관련 조

사에 따르면, VAWP는 모든 나라의 여성들에

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며 정치적 참여의 모

든 수준에서, 즉 투표권에서부터 후보자에 이

르기까지 그리고 임명된 공직자에서 국가수반

에 이르기까지 발생합니다. 물리적, 심리적, 성

적으로 나타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자기 목소리를 내

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에 불을 지폈습니다. 효

과가 있을 때 표현의 자유가 줄어듭니다. 젊은, 

유색 인종의 인권을 옹호하거나 야당 인사인 

여성들에 대한 공격이 더 많습니다.87

UN Women은 유엔 회원국들 그리고 유엔 기

구들과 함께 VAWP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개발 및 의식 각성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성폭

력 관련 유엔 특보, 인권 고위 위원회, 그리고 

다른 국제 기구들과 협조하여 정책을 의제화하

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 권고안과 사무총장 보

고서에서 VAWP는 명백하게 언급됩니다.88 UN 

Women과 유엔 국제개발기구 공동 프로그램

에서는 선거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지침89을 마련하여 40여 개국으로부터 폭

력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했습니다.

유엔 성폭력 특보, 인권 고위 위원회, 국회 간 

국제 연합, 그리고 국립 민주주의 연구소가 함

께 자리한 2018 국제 전문가 회의에서는 그 

원인과 결과들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습니다. 회의 결과는 특보에

서 유엔 총회에 제출한 2018년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90 유엔 선거 보조 부서와 공동으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교육 모듈이 개발되었습니다.91 각 정부 

당국 간에92 좋은 실천 사례들과 연구 및 사업 

과제들을 교환하는 것93은 국가 단위에서 

VAWP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도시와 안전한 공공장소

전 세계의 도시와 시골에서 많은 여성과 소녀

들은 거리에서, 일터 안팎에서, 등하교 길에, 

시장에서, 여러 대중교통 이용 시, 공공장소에

서의 성희롱을 두려워하고 경험합니다. 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에 대한 증거들이 증가하고 있음

에도 이에 대한 지역 및 국가 단위 자료는 여

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자료도 많지 않고, 관련 정책 및 실천들도 적

습니다. 또한 문제가 정상적인 것처럼 다뤄지

고, 문제에 대한 관련 당국 및 공동체 협조자

들의 문제 관련 의식 수준이 낮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와 안전한 공공장소 사업은 2011

년 UN Women 창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다

섯 개 도시의 지방 정부, 유엔 협력 기관, 풀뿌

리 여성 및 여성 인권 단체들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및 대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집트의 카이

로, 르완다의 키갈리, 파푸아 뉴기니의 포트 모

르즈비, 에콰도르의 키토, 그리고 인도의 델리

입니다. 2018년에 35개 도시94에서 이 프로그

램에 참여했고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별 도시는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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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맥락에 맞게 국제적 틀을 적용합니다. ‘공

공장소에서 여성과 소녀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 권익이 신장되어야 하며, 성희

롱 및 어떠한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

야 한다’는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도

시를 추구합니다. 지방 정부와 협력체들은 이 

모델이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와 목표 적용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 개

발 계획 4조(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 기회 증진)95, 

5조(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96, 11조(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

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97, 그리고 

16조(모든 수준에서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평

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

용적인 제도 구축)98에 도움을 줍니다.

모든 도시는 관련 지침을 구비하고 전 세계적

으로 각 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지식과 실천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철폐를 위한 종합적 증거와 인권 기반 접근법

을 개발, 적용, 평가하는데 필요한 절차들을 하

나하나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제공

합니다.99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각 도시

들은 다양한 수준(공동체, 정책, 제도)에서 성

과를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카이로에

서는 공동체 청소년들과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하여 강력한 공동체 

참여 절차가 만들어졌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인의 80%가 여성인 파푸아 뉴기니의 포트 

모르즈비에서는 주지사의 지도 아래 국립 수도 

위원회(지방 정부)가 도시 계획에 각 지역구에 

맞는 방식의 젠더 접근을 활용해서 여성들의 

보호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키토

는 지역 조례를 2012년에 수정하여 공공장소 

성희롱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2016년에 지자

체에서는 안전한 도시 프로그램이라는 상징적 

정책을 채택하여 전략, 개입, 예산 편성으로 해

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카이로, 필리핀의 퀘존 시티, 인도의 

델리 등의 도시에서는 공공장소 성희롱 관련 

법제를 최근 수정 또는 통과시켰고, 이는 증거

에 기반 한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전

한 도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서 가능했습

니다.

반성폭력 유엔 투자 신탁

성폭력 예방 및 철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

트들에 반성폭력 유엔 투자 신탁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지만, 2018년 기

준 최소 3개의 성희롱 예방 및 철폐 관련 신

규 프로젝트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투

자를 받고 있는 이집트와 카메론의 반성폭력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카메룬 서부의 지역개발촉진연합(APDEL)은 “침

묵 깨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학교 환경

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줄이고자 하는데, 이

는 전국적인 문제이며 소녀들이 학업을 마치지 

못하게 막는 주요인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2년 동안 APDEL은 지방 정부 및 학교들과 공

동으로 학교 폭력 관련 윤리 행동 규약을 개발 

및 완성했습니다. APDEL과 함께 일 한 15개 

협력 학교에서는 2,542명의 소녀, 소년들과 63

명의 학부모, 교직원을 교육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약 백만명이 거주하는 에즈벳 

엘-하가나 및 엘-마르그 빈민 거주 구역에 여

성과 소녀들은 빈곤, 높은 문맹률, 의료, 법, 경

제 지원 접근 장애 등의 면에서 매우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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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유엔 투자 

신탁의 지원을 받는 “포괄적인 개발을 위한 알

-쉐하브 기구”에서는 지역민 방문 센터를 열고 

성폭력 생존자 여성과 소녀들, HIV/AIDS 여성, 

폭력에 노출될 위기에 있는 여성들과 가사 노

동자 여성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

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안전하고, 사

회적 낙인으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

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662명의 여성들에게 반폭력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법,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폭

력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의식을 제고했

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 여성 35

명은 길거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마주하는 성

희롱과 성폭력을 자신들의 삶의 정상적인 일부

분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프로젝트 이후에 이 

여성들은 더 이상 가정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

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난 자신감이 넘치고 누군가와 어울리거

나 의견을 내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사라 파

우지(유엔 투자 신탁 지원 반 성폭력 프로그램 

참가자).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문제 해결

UN Women에서 진행 해온 평화 및 안전 관련 

사업은 여성, 평화, 안전(WPS) 아젠다의 네 가

지 핵심 요소를 포함합니다. 참여, 보호, 예방, 

평화 구축 및 회복100. 폭력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생존자들이 포괄적인 대응에 접근 가능할 

수 있다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여

성들에게 더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UN Women 각국 및 각 지역 사무실은 WPS 

전 분야에 걸친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는 분쟁 관련 성폭력(CRSV) 문제가 인권 피해 

감시 활동, 안전 분야 개혁, 전환기의 사법 정

의, 평화 협상, 그리고 평화 구축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국, 지역 단체, 시민 

단체들에게 WPS 문제 대응 관련 기존 및 신

규 틀과 관련하여 리더십과 협조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여성이 이끄는 단체들을 적극 지원

하여 모든 연령의 여성들이 분쟁 예방, 해결, 

및 평화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

고 있습니다.

다른 유엔 기구와 마찬가지로 UN Women은 

무관용 원칙을 준수하고, 성을 대가로 해서 이

뤄지는 금품, 일자리, 상품, 서비스, 및 이외 모

든 물건의 교환을 엄금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도 18세 이하와의 성관계를 금합니다. 무관용 

정책은 유엔 직원과 지원 수혜자 사이에 발생

하는 관계를 결코 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금

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발

생하는 비-교환적 성적 관계들은 “애초부터 불

평등한 권력 관계에 바탕을 둔” 그리고 “유엔

이 그간의 사업들을 통해 쌓아 온 신뢰와 진정

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

다.

SEA 행위는 권력과 특혜의 남용으로서 우리 

조직의 가치, 지향하는 바, 그리고 정책에 반합

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이러한 행위는 범죄

입니다. 우리 조직의 대응은 이러한 이중적 속

성을 파악하고 내부 처벌 및 행정적 제제가 사

건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범죄 행위는 관

할 기관에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UN Women은 SEA 해결을 위해 나선 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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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적극 지지합니다. 특별 대응은 다음을 포

함합니다.

∙ 유엔 개발기구, 유엔 인구 기금, 유니세프 전 

직원 대상 의무적 SEA 예방 e-러닝 수업 개

발

∙ 전 세계 및 지역 사무실에 ‘용서하지 않겠습

니다 카드’를 배치했습니다. 이 카드에는 

SEA 예방 및 신고 관련 책임과 의무에 대해

서 적혀 있습니다.

∙ UN Women의 본부 및 전 지부에 SEA 예방 

집중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09년부터 UN Women은 100개 회원국 및 

기관의 다자간 조직인 정의신속대응(JRR)101과 

협력을 맺고 전 세계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

력 조사에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책무성 체

제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JRR와 UN 

Women은 70여개 국적을 가진 200명의 전문

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거의 절반은 개

발도상국 출신입니다. 사법 전문가 명단에 있

는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 즉 조사, 

기소, 법제 개혁, 해석, 사회심리적 지원 및 법

의학 등을 다룹니다. 이들은 성희롱과 성적 착

취 그리고 성적 학대에 대한 사건 조사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국내 및 국제적 수사 모두

를 포함합니다. 이들 전문가 명단은 신원 보호 

차원에서 JRR 사무국을 통해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UN Women은 분쟁 관련 성폭

력(CRSV)을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UN Women은 유

엔 개발 기구, 유엔 인도 기금, 국제 이민 기구

와 함께 생존자들이 겪는 분쟁 관련 성폭력을 

막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낙

인을 없애고자 합니다. UN Women은 생계 프

로그램과 배상금을 통해서 생존자들의 경제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판결 전, 도

중, 후에 전쟁 기간 중 강간 피해 생존자와 목

격자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

공하고, 판사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처우를 감

시하고 기록합니다. 

말리에서 UN Women은 내전 중 성폭력 활용

에 대한 첫 번째 진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UN Women은 다른 유엔 기구들과 함께 CRSV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여성과 소녀들을 보

호할 수 있는 경비팀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콜럼비아에서 UN Women은 CRSV 피해 생존

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지원을 제공하며 이

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2011년 쿠바 하

바나에서 개최된 평화 협상에서 제시된 피해자 

및 토지 복구법, 그리고 법무부 장관실과의 협

조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개입을 시도했습니

다.

우간다에서 UN Women은 유니세프와의 협력

을 통해서 반군 조직(LRA)에 납치됐던 수백 명

의 여성과 소녀들이, 그 중에 상당수는 강간으

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였는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활동과 토지에 대한 접근을 통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그

램으로 통해 여성들은 성공적으로 생계를 꾸리

면서 교육 및 의료 부문에 생활비를 쓸 수 있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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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각종 연구와 사례를 통해서 VAW가 전 세계 

대학들에서 심각한 문제임이 드러났습니다.102 

대학103 캠퍼스는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고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독특한 

형태의 위협을 만들어 내는데, 성희롱이 그 예

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UN Women에서 곧 출간할 “대

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해

결” 지침서와 “대학 내 폭력 해결을 위한 10가

지 선결 과제”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캠퍼스에서의 VAW에 대한 윤리적이고 효과적

인 대응은 몇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권리, 요구, 원하는 바를 최

우선시 하는 생존자 중심주의 접근법입니다. 

또한 모든 개입은 반드시 인권에 기반 한 접근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 생존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

함입니다. 대학은 가해자에게 확실히 책임을 

묻는 동시에 생존자가 신고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캠퍼스 내 VAW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포괄적인 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층위에 걸맞게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관계, 공동체, 기관의 층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을 포함한 VAW 철폐를 향한 제도적 환

경 조성을 위해 대학이 취해야 할 조치들은 다

양합니다. 효과적인 개입은 무엇보다도 캠퍼스 

안팎에서 발생하는 VAW의 범위와 속성에 대

한 이해를 위한 상황 파악에서부터 먼저 시작

됩니다. 이는 철저한 조사 또는 덜 형식적인 

평가, 이를 테면 포커스 그룹 토론, 공동체 대

화, 그리고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이뤄질 수 있

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후 정립된 무관용 

원칙을 명백한 학칙으로 전환시켜서 모든 학

생, 교수, 교직원에 적용해야 합니다. 학칙의 

일부로서 자세한 단계 및 절차들을 규정하는 

세부 규약들도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대학 교

직원과 교수를 위한 행동 규약, 신고 및 신원

보호 규약, 피해자 지원, 중간 조처 및 조사와 

조정에 대한 규약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적 효

과성을 위해서 학칙과 규약은 정기적으로 (대

개는 매 2-3년마다) 검토되어 일어난 일로부터 

학습한 내용이 재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 

작업을 위한 대학 담당자가 임명되어야 합니

다. 생존자가 사건을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때, 이를테면 숙박, 출석, 시험 일정 등과 관련

해서 충분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생존자

와 주변인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

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는 학칙과 규약의 적

용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방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방법들을 통해서 캠퍼스 내 

VAW 근절을 위해 결코 모자람 없이 충분한 

자원과 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존자 중심주의 그리고 인권이 바탕이 되는 

접근법은 대학에서 폭력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에 대학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

보들은 충분하게 고지되어야 하고 캠퍼스 안팎

의 서비스 제공자들, 이를 테면 보건소, 쉼터, 

비정부 기관, 경찰, 법적 사회적 공공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이용자들의 반응은 효

과적으로 수합되어야 합니다. 24시간 핫라인/

상담전화와 함께 긴급 대응 체제를 포함한 절

차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최초 면담자 확

인 및 교육, 명백한 추천인 체제 확보, 서로 다

른 기관으로부터 이해 각서 승인 받기, 캠퍼스 

내 위기 센터/여성 지원 센터 설립 등을 포함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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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는 VAW를 용인하고 조장해 온 

사회적 규범, 행동, 실천, 젠더 고정 관념 등의 

변혁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다중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모든 여성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캠퍼스 공

동체 건설에 있어 VAW 근절은 꼭 필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노력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의식 각성

∙ 전 교직원 대상 교육

∙ 제 3자 프로그램

∙ 공동체의 지지 그리고

∙ 성희롱에 대해 확실한 책임 묻기

VAW 예방은 또한 성별 고정 관념과 역할을 

해소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촉진하고 

유해한 남성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요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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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완전 근절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장에서는 성희롱 철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구성했습니다. 청소년 의회

는 2018년에 설립됐고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는 유엔의 개별 기관들의 경계를 넘어서 2016년에 만

들어졌습니다. 각 단체에서 각 절을 작성했습니다.

유엔 여성 청소년 의회

우리는 젊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UN Women 

내부에서 청소년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젠

더 평등을 이룩하며 여성과 소녀 그리고 다른 

소수자 젠더 집단 모두를 위한 2030 아젠다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책을 포함해서 청소년들만이 해낼 

수 있는 또 우리들이 해내야만 하는 역할이 

UN Women 사업 전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 지시로 유엔의 성희롱 예방 및 대책

이 검토되었습니다.104 성희롱이 구조적 불평등

의 한 증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특히 구

조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인종 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장애인 차별, 연령주의 등을 고려

한다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절한 예방 및 대

응을 위해서 나이 어린 사람들의 취약한 상태

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N 

Women이 젠더 평등과 여성 권익 신장을 이

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

한 지지의 필요성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안전한 공적, 사적, 디지털 공간을 확보하는 것

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미투 그리고 유사 운동이 보여준 것처럼 성희

롱 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나 조직은 어디

에도 없습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은 남

성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권력을 갖고 있는 환

경에서 경력의 첫 단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부

담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권력의 

표현을 조용히 수용하라고 기대받기 일쑤였고, 

너무나도 자주 이것이 성희롱의 형태로 나타났

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테면 UN Women의 하

급 직원들 중 태반은 인턴이나 단기직, 혹은 

불안정적 단기 계약직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직

업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어서 재계약, 추천, 

향후 취직 가능성 등이 가해자의 손에 잠재적

으로 달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존자들

은 성희롱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꺼릴 수밖

에 없습니다. 유색 인종, 장애인, 여성 혹은 젠

더 소수자, 부양가족이 있는 성소수자 젊은이

들은 성희롱으로부터 훨씬 취약할 수 있고 동

시에 피해 신고를 더욱 꺼리게 됩니다. 이처럼 

가해 행위의 보이지 않는 복잡한 특성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차적 접근

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성희롱에 대한 대화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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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또 그/녀들에게 영향 받는 디지털 공간에

서 나타납니다. 미투의 영향을 받아 이뤄진 세

대 간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과 관련해서 사회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인구 집단은 35세 미만 여성들이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희롱 사건을 신

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계

에서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사회적 규범의 개혁을 위한 전 세계적 운동에

서 청소년,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청년들은 특히 취약한 집단인 

동시에 해결책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유엔 여성 청소년 의회는 전 직원을 

평등하게 대하는 동시에 청소년, 청년 그리고 

다른 취약 집단의 처우에 민감한 정책 틀을 만

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역

할과 책임을 가집니다.

∙ 젊은이들이 성희롱 피해 신고를 못 하게 막

는 요소들에 대한 의식 각성

∙ 성희롱 무관용 원칙을 촉진하는 직장 문화 

개혁 지지

∙ 정책 틀, 교육 자원, 신고 절차에 있어서 피

해 생존자를 중심에 둠

UN Women의 강력한 페미니스트 리더십에 대

한 지지의 일환으로 우리는 성희롱 대책 책임 

공동 간사 회의, 성희롱에 대한 유엔 여성 페

미니스트들의 공간, 고위 경영자 회의, 인적 자

원 워크숍, 그리고 성차별법 철폐 UN Women 

사업 등의 주요 의사 결정 및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 개입하고자 합니다.

UN Women에서 가장 소외되고 위태로운 위치

에 있는 이들에 귀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

한 것이며, 그/녀들의 목소리, 특히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이러한 토의 과정에 적극 수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지지하고 

귀 기울임으로써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안전

한 세상과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엔 페미니스트 네트워크(UNFN)

2016에 만들어진 UNFN은 유엔에 근무하는 페

미니스트들을 위한 비공식적 공간으로서 젠더 

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유엔 기구의 사명

을 돕고자 교류하며 전략을 모색합니다. 우리 

네트워크 설립 당시 원칙 중 하나는 유엔의 서

로 다른 기관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 일하는 페

미니스트들이 함께 한다면 변화를 이룩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서

로의 강점과 위치를 이해하고, 관료제에서 벗

어나 더 큰 젠더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정치

적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해에 차기 사무총장을 위해 우리는 페미니

스트 아젠다를 제출했고105, 이는 유엔 기구 전

반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 냈으며, 유엔 

대표 및 고위 간부들과의 대화를 이끌어냈습니

다. 우리의 제안 사항 중 상당수가 2017년 9월

에 나온 성평등을 위한 유엔 기구 사무총장의 

전략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기획이 나왔을 당

시에 유엔 조직 내부의 젠더 평등을 진전시키

고자 하는 유엔의 사명을 잘 보여주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 만약 만연한 성희롱과 권력 남용

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



성희롱 철폐를 향해: 

미투 시대, 변혁의 본질과 당면 과제 35

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2018년 3월 미투 운동의 여파 속에서 비정부 

기구, 유엔, 그리고 유엔 인도 기금은 100여 

명의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를 주재

해서 다자간 개발 기구들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행, 그리고 권력 남용 문제 해결의 

의지를 모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 네트워

크는 핵심 원칙106과 권고안을 성희롱 문제 해

결을 위한 사무총장 직속 고위 위원회 특별반

에 제출했고, 이 기획은 30여 개 유엔 조직 및 

각 부처에 있는 페미니스트들과 수백의 시민 

사회 단체 및 개인들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엔은 젠더 기반 폭력을 차별의 

한 형태이자 인권 침해로 규정하는데 앞장서왔

으며 문제 예방과 대응 노력에 관한 국제 규준 

채택에 노력해왔습니다. 유엔은 이제 조직 내

부 성희롱 및 젠더 기반 괴롭힘과 학대에 대응

하는 최전선에 서서 유엔 직원들과 유엔이 봉

사하는 이들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확보하

고, 핵심 가치를 반영한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

다. 우리는 사무총장 직속 고위 위원회 특별 

전담팀이 이 기회를 반드시 잘 이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

가 있음을 유엔이 알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참으로 멀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난 수십 년간 벌어진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

과 대응에 실패했음을 고개 숙여 과거와 현재

의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

고 (가해자의) 면책 행태를 없애는데 우리 고

위급 대표들이 확고한 입장을 보여줘야 합니

다.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해서 강력한 해결책을 만

들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의 피해자와 생존자

들 그리고 유엔 기구 안팎의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전문가. 현재까지, 전자의 집단에 대해서

는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사

무국 직원에 대한 조사가 계획됐지만, 물론 이

는 환영받을 일이지만(그리고 모든 기구와 부

처에서도 이뤄져야 하지만), UNFN이 원하는 

것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을 통

해서 세계 전역 유엔 내부의 피해자와 생존자

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임으로써, 진정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정책과 실천들을 고안하고 

적용하여, 다양한 유엔 직원들의 의견에 화답

하고, 유엔의 특성 중 하나인 복잡한 업무 환

경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하길 바랍니다. 결

코 단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생존자

들의 피드백과 경험을 절차에 지속적으로 반영

하고 통합시킴으로써 해당 정책과 실천들이 제

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피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접근 방식은 회

복적 정의의 한 절차로서 쓰일 수도 있을 것입

니다.

유엔 안팎의 젠더 기반 폭력 전문가들은 또 다

른 주요한 지적 자원인데, 이 때문에 UN 

Women은 새로운 정책 모델을 만드는 곳에서 

인적 자원 관리 부서와 함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며, 이는 탁월한 결정입니다. 성희롱

은 불평등한 젠더 권력과 남성 우월주의 문화

에 기반하며, 따라서 조직 문화 변혁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UNFN과 유엔 기

구 전반에 걸친 젠더 전문팀은 유엔에서 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이러한 문화

적 변화를 달성하고자 했으며, 우리가 바라는 

바가 관련 최종 문건에 확실하고 명백하게 포

함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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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엔이 전 세계 성희롱 문제 해결에 앞

장서고자 한다면, 또한 응당 그러는 것이 마땅

함으로, 정부, 시민 단체, 노동조합, 대학, 그리

고 미디어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관들에서 

성희롱 문제를 다뤄왔고 그에 걸맞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엔이 가장 잘하는 

것은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그

리고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성 운

동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생존자 중심주의 

정책, 젠더 인지적 조사, 설문 조사 그리고 다

른 자료 수집 방법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면책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유엔 내부 

권력 남용 및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고 지속력을 가진 효과를 만들어내려

면, 전 기구 및 부처의 리더들이 정책과 절차

를 확충해서 유엔에서 혹은 유엔을 위해서 일

한 모든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직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

히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보

호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 대해 직원들과 대중

이 갖고 있는 신뢰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발생하는 가혹 행위를 예방할 수

도 없고,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회원국들이 이

러한 사건들에 올바른 방식으로 우려를 표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을 해주길 바랍니다. 

이는 혐의가 있는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기

소를 막기 위해 외교적 차원의 면책 사용을 거

부하는 것입니다.

유엔이 진정 우리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한다면 열린 자세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고, 생존자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시급하게 단행되어야 할 

근본적 변화에 대한 어려운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UNFN은 이 절실하게 필요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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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감이 좋습니다. 지금야말로 해묵은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

고 지속성 있는 변화로 나아가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리더십과 문화의 변화가 영향을 줌으로써 

영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인식이 많은 이들 사이에 갈수록 커

져가고 있습니다. 

성희롱 문제 해결 - 방향 제안

∙ 문제에 이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성

희롱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로서 외양에서부

터 강간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외

에도 다양한 불평등 이를 테면 민족성, 원주

민성, 인종, 성적 취향, 나이, 장애, 계급 등

에서도 발생합니다. 권력 남용이자 인권 침

해입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남

성들이 주로 권력을 가진 위치를 점하고 있

는 사회 구조적 젠더 불평등 때문에 남성 가

해자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남성이 가해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성폭력에 문

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지에 대해 

알고 그녀들로부터 배우세요.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또는 전문가들을 찾고 이들을 

귀한 조언자 또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

세요. 이들은 학자, 활동가, 피해자/생존자를 

포함합니다. 관련 절차 및 체제 구축, 검토, 

수정에 이들이 필요합니다.

∙ 정책과 절차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

것들이 목적에 부합합니까? 성희롱 철폐를 

하려면 발생한 사건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킴

으로써 조직을 보호하기보다는 행동과 문화

를 바꿔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 쪽으로 쏠린 

채 꼼짝 않던 권력 배치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를 일으키려고 마련된 것들이 제대

로 작동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출판물에 있는) 핵심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

아서 정책과 실천들을 다시 살펴보고, 평가

하고, 재조정하세요.

∙ 상호 존중의 문화 구축, 평등의 실천, 그리고 

간부급 직원의 다양성 확충. 이는 조직 내에

서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토론 경로를 구축

하고 유지하는 어려운 작업이며, 이를 위해 

간부들에게는 달갑지 않은(변화를 일으키는) 

발언을 직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확고한 리더십을 발전시키고 보여주세요. 무

관용 원칙 및 선언에 걸맞은 메시지와 행동

을 명백하고 일관되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

를 들어 성희롱 피해 신고를 묵살하거나 가

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

는다면 이러한 원칙 및 선언이 약화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면책이 허용되어선 안 됩니

다. 아마도 성희롱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

능성을 열어두고,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서, 

고발한 사람을 신뢰를 갖고 대우해야 하며, 

결코 불신해선 안 됩니다. 결론을 예단하지 

마세요. 무관용 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

건 조사를 외부 기관에 수주하거나 관련 수



성희롱 철폐를 향해: 

미투 시대, 변혁의 본질과 당면 과제 38

사팀이 미디어를 통해 보여질 때도 이 원칙

을 견지합시다.

∙ 증거와 연구를 통해 배우세요. 교육의 접근

법과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제 3자 프로그램

에 투자하고 문화를 바꾸는데 모두가 함께하

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여성

과 모든 피해자/생존자들은 믿기 어렵고 남

성은 신뢰할 만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없애야 

합니다.

∙ 즉각적이고 적절한 신고 대응을 마련하고 절

차와 결과에서 투명성을 보장하세요. 이는 

얼마나 많은 신고가,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

쳐서, 누구에 의해, 누구를 향해(적어도 직위, 

사회경제적 자료, 적절히 개인 정보는 보호

하고), 얼마나 많은 신고가 조사로 이어졌는

지, 그리고 그 조사 결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정보가 직원, 학

생(정보 공개가 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이라

면), 이해 관계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

다.

∙ 피해자/생존자들의 권리를 확실히 명문화된 

방식으로 그녀들에게 알리고 보장하세요. 신

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신고 경로가 

주어져야만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또한 보

복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가해 혐의로 

고발당한 이와 신고자는 조사 과정에서 결론

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동등하게 정보

와 상담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당면과제

세계 각지의 피해자들이 공통 원인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희롱이 폭력적이라는 

점이 알려지고, 면책이 문제 제기되고, 가해자

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

중 매체 일각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

임으로써 성희롱에 대해 그 전보다 더 많은 대

중적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여성들과 주요 피

해자들이 선봉에서 싸워준 덕분에 모든 피해자

들을 괴롭혀 온 그러한 가혹 행위들의 해악성

을 알게 한 공간이 열렸습니다.

회원국들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에 대

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을 표

현했습니다. 성폭력의 한 부분으로서 성희롱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많은 조치들이 취해

졌습니다.

성희롱 문제 관련 유명 학자와 법 전문가들에 

의해 성희롱의 젠더적 특성 그리고 ‘원치 않음’

이 핵심 개념으로 확립됐습니다. 성희롱 문제 

해결을 검토하고 기존 노력들의 효과성을 검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문적 작업들이 진행되

었습니다. 성적 학대가 만연해 있음을 증명하

는 자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지식, 그리고 헌신적 노력들 덕분

에 우리의 미래는 긍정적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대와 행동을 젠더

와 다른 불평등의 차원에 따라 구조화하는 규

범을 깨부수지 못한다면 그 가능성은 결코 현

실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 흑인과 원주민 여

성, 장애인, 성소수자들은 그/녀들이 경험한 특

수한 취약성을 바탕으로 우리 운동의 가장 든

든한 지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들이 경

험으로 얻은 지식, 상대적으로 권력을 갖지 못

하는 위치에서 얻어진 지혜는 성희롱 철폐 운

동에 필수적이며 그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위

치에 있는 대표를 찾아야만 합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전 세계적 신념은 이 거대

한 흐름에 그/녀들의 영향력 있는 참여를 바라



성희롱 철폐를 향해: 

미투 시대, 변혁의 본질과 당면 과제 39

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문화적 변화를 만

들어낼 것입니다.

본 출판물은 공동의 노력에 필요한 자원을 제

공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성적 학대가 어떤 식

으로 일어나고 이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에 관한 개요를 담고 있습니다. UN Women과 

협력 기관들이 벌인 사업들을 여기에 공유합니

다. 여기 포함된 핵심 요소들은 미래의 정책 

및 실천 사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

며, 이는 모든 단체 대표, 고용주, 대학 캠퍼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UN 

Women은 전문성과 조언을 바탕으로 계속해

서 성희롱 철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전 세계의 피해자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 이제 정책 입안자, 회

원국, 고용주,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 문을 열

고 나아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요구해왔고, 약속해 왔으며, 그

리고 마땅히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바로 그 

미래로 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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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기 사  표 제

로이터 통신, 2017년 10월 20일 

“아프리카의 성적 학대 용인해 온 타부에 저항

하는 미투 운동”

파키스탄의 일간지 돈, 2018년 8월 29일 

“성희롱 처벌 요구하는 알 아즈하”

인터넷 뉴스 매셔블, 2018년 6월 26일 

“월드컵 기자 아직도 TV 생방송에서 성희롱 

겪어”

아웃사이드, 2018년 7월 24일 

“등산 업계 미투 운동에 맞서다”

파이낸셜 뉴스,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들, 직장 성희롱에 맞서 개헌 요구”

가디언지, 2018년 7월 25일 

“국회의원들, 고용주의 성희롱 해결 의무 주장”

씨티뉴스, 2018년 7월 22일 

“바티칸, 미투를 만나다: 신부들에 의한 성적 

학대 수녀들 폭로”

핀 24, 2018년 9월 1일 

“남아프리카 기업의 ‘경악스러운’ 성희롱 수준”

알자지라, 2018년 9월 15일 

“성희롱 대책법 마련, 중국은 언제쯤?”

ABC 뉴스, 2018년 9월 15일 

“과학계 성희롱 근절, ‘심각한 체제 변화’ 없인 

어려워,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계) 여성들

이 말하다”

데일리 프린스턴, 2018년 9월 24일 

“대학 관계자, 성희롱 가해자 벌금 수준 최저”

BBC-로이터-슬레이트, 2018년 9월 25일 

“논란의 성희롱 법 일환으로 프랑스 남성 벌금

형”

뉴욕 타임즈, 2018년 9월 26일 

“아니타 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알자지라, 2018년 9월 12일 

“모로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희롱 범죄로 

규정”

트리뷴, 2018년 10월 9일 

“미투 인도에서 열렬히 환영받아”

뉴욕커, 2018년 10월 10일 

“미투 1년: 식당업계 성희롱 문제 대책을 위한 

겸손한 제안”

타임 매거진, 2017년 11월 10일 

“70만 여성 농장 노동자들, 할리우드 배우들과 

함께 성폭행에 맞서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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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석
1 Text from the me too site. 

Accessed on 10.02.2018 

https://metoomvmt.org   

2 #NiUnaMenos (Not One Less), 

Argentina – Text edited from 

NiUnaMenos site.  “Ni Una Menos 

is a collective cryout against 

gender violence. It arose from the 

need to say “enough femicides”, 

because in Argentina every 30 

hours they kill a woman just 

because she is a woman. The call 

was born of a group of 

journal-ists, activists, artists, but 

grew when society made it their 

own and turned it into a 

collective campaign. Ni Una 

Menos was joined by thousands 

of people, hundreds of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schools, militants from all political 

parties. Because the request is 

urgent, and change is possible, Ni 

Una Menos was installed in the 

public and political agenda. On 

June 3, 2015, in the “Plaza del 

Congreso”, in Buenos Aires and in 

hundreds of squares all over 

Argentina, a multitude of voices, 

identities and flags showed that 

Ni Una Menos is not the end of 

anything but the beginning of a 

new road”. Free translation from 

NiUnaMenos site, access on 

10.02.2018 https://niunamenos. 

com.ar/ Ni Una Menos twitter, 

Accessed on 10.02.2018 

https://twitter.com/NiUnaMenos 

3 Alyssa Milano’s tweet Accessed on 

10.02.2018 

https://twitter.com/alyssa_milano/st

atus/9196594387 

00670976?lang=en 

4 700,000 Female Farmworkers Say 

They Stand With Hollywood 

Actors Against Sexual Assault – 

Time, access on 10.02.2018 

http://time.com/5018813/farmwork

ers-solidarity-hollywood-sexual-ass

ault/ 

5 The Time’s Up initiative begun 

with a letter of solidarity sent by 

700,000 female farmworkers to a 

legion of Hollywood actors. The 

Time’s Up site mission states that 

“TIME’S UP™ is an organiza-tion 

that insists on safe, fair and 

dignified work for women of all 

kinds. We want women from the 

factory floor to the floor of the 

Stock Exchange to feel linked as 

sisters as we shift the paradigm 

of workplace culture. Powered by 

women, TIME’S UP addresses the 

systemic inequality and injustice 

in the workplace that have kept 

underrepresented groups from 

reaching their full potential. We 

partner with leading advocates for 

equality and safety to improve 

laws, employment agreements, 

and corporate policies; help 

change the face of corporate 

boardrooms and the C-suite; and 

enable more women and men to 

access our legal system to hold 

wrongdoers accountable. No more 

silence. No more waiting. No 

more tolerance for discrimination, 

harassment or abuse. TIME’S UP 

™” Accessed on 10.02.2018 

https://www.timesupnow.com/ 

6 For information about hashtags 

#MeToo, #NiUnaMenos, 

#BalanceTonPorc, 

#PrimeiroAssedio, #Babaeko and 

#WithYou see ENDNOTES 9], 10], 

11], 12], 13   and 14].

7 Catharine A. MacKinnon is 

Elizabeth A. Long Professor of 

Law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James Barr Ames Visiting 

Professor of Law at Harvard Law 

School (since 2009). She holds a 

B.A. from Smith College, a J.D. 

from Yale Law School, and a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Yale. She writes and practices law 

widely, focusing on equality 

issues, especially sex equality, 

including and together with racial 

issues, und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including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d criminal) law 

administration, and in political 

theory. She cre-ated the legal 

claim for sexual harassment as 

sex discrimination and the 

concept “gender crime,” which 

she implemented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the 

first Special Gender Adviser to the 

Prosecutor (2008-2012). Among 

the schools at which she has 

taught are Yale, Stanford, 

Minnesota, Chicago, Osgoode Hall 

(York University, Canada), 

Basel(Switzerland), Hebrew 

University (Jerusalem), and 

Columbia. She was awarded 

residential fellowships at th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Stanford, the Wissenschaftskol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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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Berlin, and the University of 

Cambridge, UK. Professor 

MacKinnon’s thirteen scholarly 

books include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1979), 

Feminism Unmodified (1987),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1989), Only Words (1993), 

Women’s Lives, Men’s Laws 

(2005), Are Women Human? 

(2006), Sex Equality (3d ed. 2016), 

Traite, Prostitution, Inegalité 

(2014), and Butterfly Politics 

(2017). In 2014, she was awarded 

the Ruth Bader Ginsburg Lifetime 

Achievement Award by the 

Women’s Sectio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and is 

an elected member of the 

American Law Institute (ALI). 

Empirical studies document that 

Professor MacKinnon is among 

the most widely-cited legal 

schol-ars in the English language 

and the most widely-cited 

woman.

8 ‘uprising of the formerly 

disregard-ed’ is an expression 

taken from an OP-ED by 

Catharine A. MacKinnon about the 

#Me Too movement - “#MeToo 

Has Done What the Law Could 

Not”  The New York Times. 

02.04.2018, Accessed on 

10.02.2018 https://www.nytimes. 

com/2018/02/04/opinion/meto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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